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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하면서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이하 R&D)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연구개발은 개별 국가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하고, 기업의 

제품 품질과 경쟁우위 자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업과 정부는 공히 기

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R&D 지출 비율은 일본에 비하여 열악하였

으나 2010년에 들어서면서 일본을 상회하기 시작

하였고, 다른 OECD 회원국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Worldbank, 2017). 

이렇듯 민간부문에 있어서 기술개발이 갖는 중요

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유출의 문제도 함

께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추동되고 있다. 

문제는 선행연구가 보여주는 두 가지 주요 편향이

다. 하나는 대기업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는 점

이다. 선행연구들이 대기업 사례를 주로 검토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정보원이 조사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로 보면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

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규모의 경제로 인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창의

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이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한국 중소기업의 보상제도가 개발단계별 기술유출에 미치는 조절효과: 

프로빗․토빗 모형분석

양  오  석*

민유주아나**

이 글은 기술유출자의 행태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출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고찰하였다. 한국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

통계조사 보고서(이하, 기술통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기술통계조사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2,636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664개사 등 총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하

였다. 분석결과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제도의 부재가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의 주요 요인일 것이라

는 선행연구의 당위적 결론과 달리 보상제도 자체는 기술유출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경쟁업체의 모방개발 소요 시간은 기술유출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을 유발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상제도가 기술유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술개발 총 소요기간과 연계되어 작용한

다. 즉, 기술개발 총 소요기간 동안 기술개발단계별로 차별화된 보상제도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술유출 가능성 및 

피해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주제어: 기술유출, 중소기업, 보상제도, 기술개발단계, 조절효과  

논문접수일: 2018. 01. 02.  1차 수정본 접수일: 2018. 04. 25.  2차 수정본 접수일: 2018. 06. 05.  게재확정일: 2018. 06. 08.

*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osyang30@kangwon.ac.kr), 제1저자

**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신흥시장연구센터, 연구원(yjmin@kangwon.ac.kr), 교신저자 



144 KBR 제22권 제3호 2018년 8월

있는 주요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기

술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인적 관리 역량이 부

족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입증 과정도 어려워 개발된 

기술이 유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선행연구가 기업 간 기술유출 현

상이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법

적 조치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 특히 해외에서는 합작투자나 전략적 제휴를 진

행할 경우 개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이 

다른 기업으로 유출되는 실무적 현상에 주목한다(Kani 

and Motohashi, 2016; Yokota and Chen, 2012).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지적자산인 기술이 유출되는 심각성을 분석한 제도

적․법률적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노민선, 2014; 박

성철, 2010; 포스코경영연구원, 2015). 기술적 조

치로는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접근 권한 및 외부침

입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강화를 서술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거

나 제재할 목적의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

요 골자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인력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비율이 2008

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평균 80% 이상을 유지하

고 있어(정웅, 2013), 산업기술을 다루는 인적자원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편이다.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은 기업이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을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소보다는 근본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조직 수준에서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된다. 법제 마련과 같은 사후적 관리 

대책은 기업차원에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한 기술적으로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이를 우회하여 내부인력이 산업

기술을 유출하는 위험은 상존한다. 따라서 산업기술

을 다루는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는 

기업에게 산업기술 유출 방지 차원에서 근본적인 전

략적 함의를 제공해준다. 이에 이 글은 인사조직 분

야에서 기술유출의 가능성과 규모를 결정하는 예측

변수로 강조되는 보상제도(노호래, 2008; 정병일, 

2009)를 중심으로 기술특유-, 제품특유-, 기업특유 

속성에서 추출한 기술개발 관련 요소들을 통제하는 가

운데 보상제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제도의 부재가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의 

주요 요인일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당위적 결론과 달

리 보상제도 자체는 기술유출 가능성 및 규모에 대

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경쟁업체의 모방개

발 소요 시간은 기술유출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을 유발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기업 내부의 인

력에 의하여 산업기술이 유출된다 할지라도, 기업 

간 경쟁 환경이 이를 유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셋째, 보상제도가 기술유출에 미치는 영향

력은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과 연계하여 작용한다. 

즉,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이 길수록 그에 상응하는 

차별화된 보상제도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술유출 

가능성 및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술유

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 글이 다루

고자 하는 주요 가설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연구모형, 활용자료 및 분석방법을 설명

하였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

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발견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토론 주제로 다루는 한편 

이 글이 다루지 못한 미래연구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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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2.1 선행연구 검토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은 대기업에 비하여 노출 

정도가 높고, 유출 피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노민선, 2014). 이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

기업은 투자금액 당 기술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이 미비하여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행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법률

적 제도를 확립하여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

안을 연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박성철(2010)은 2007

년부터 시행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

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기술된 기

술보호의 정의 및 주요 쟁점, 다른 형법과의 형사법

적 이익보호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구대환(2007)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제정으로 보호될 ‘산업기술’이 

법률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이 보호되어 국가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김신혜 외(2013)도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률적 미흡, 직원에 

대한 규제 미흡,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의 

부재가 산업기술유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연구는 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

에서 산업기술유출이 위법 요소가 될 수 있고 유출 

당사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

용을 전달할 뿐,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유출에 

관한 근본적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를 증명하듯 여전히 다양한 법률 제정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산업유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업의 경영 현장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기술

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기업에게 실

천 가능한 전략적 함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보안능력을 강화

할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김양훈(2014)

은 보안 수준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과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그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핵심기술 유

출 기업군은 일반 기업군에 비하여 보안 역량이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분석의 명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기술유출 기업과 비유출 기업군 간 차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지만, 단순 상

관관계 분석으로는 다른 요인을 통제할 수 없기에 

도출된 보안 역량의 차이가 기술유출을 유발하였다

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정태황과 장항배

(2010)는 10개 공공기관, 32개 대기업, 26개 중소

기업 등 총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보안정책을 수립하는 것 보다는 보안정책을 실

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정책의 운영실태가 미흡하므로, 보안관리 능력

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보안능력을 강화하더

라도 핵심 기술을 관리하는 인력들이 이에 대한 위

험을 인식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

익을 우선할 경우 기술유출을 방지하기는 힘들다. 

이들 선행연구와 달리 정태황과 장항배(2010)는 

보안 관리 능력의 핵심으로 산업기술 유출의 주체인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이론적․실무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해

당 논문은 여전히 교육을 통하여 임직원과 주요 지

적자산의 생성자가 갖는 도덕적․법적 윤리의식을 강

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정태황과 장

항배(2010)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앞서 소개한 선행

연구들은 기술유출과 관련된 행위적(behavioral) 차

원의 분석이 부족하다(Ahmad et al., 2014; Sohn 

et al., 2017). 장항배(2010)는 산업기술 유출방

지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델파이 기법으로 개

발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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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공격보다는 조직 내부에서 

정보유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디자인 하였다. 이는 

기업의 정보 유출에 있어서도 외부로부터 정보가 강

취당하는 사건보다 내부로부터의 정보유출이 더 심

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도 

기술적인 기술유출 방지책을 모색하였을 뿐, 인력관

리를 통한 본격적인 기술유출 방지를 경험적으로 논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기술유출을 유출자의 관점

에서 서술한 논문들은 개인의 자기통제력 및 보상제

도에 집중하고 있다. 자기통제력 차원에서 황현동과 

이창무(2016)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통하여 

자기 통제력이 높으면 기술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조직 애착도 관점에서는 정서적 유대감 보다는 법적 

책임과 같은 규범적 애착도가 산업기술유출을 축소

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개발 직원들의 자기통제력을 높이

거나, 규범적 애착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

단을 실행하기는 힘들어, 중요한 경험적 결과를 도

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업수준에서 활용하기

는 어렵다. 한편 보상제도 차원에서 노호래(2008)는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규 정비와 같은 

제도적 준비, 기업 지원과 같은 기업내부의 유출요

인을 축소할 수 있는 내생적 제도적 방안을 지원하

고 국가기관의 정책적 대응과 같이 대외적 준비태세

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기업 지원 관점에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계약과정에서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인사불만 등 

개인적 보상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보상제

도에 대한 그의 결론도 선험적 결론일 뿐 경험적 분

석결과를 통한 결론은 아니었다. 

정병일(2009)은 기술 유출자가 받을 개인적 영리 

수준이 이로 인한 배상 및 보상 수준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기술유출로 인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설

명하였다. 또한 기술 유출 관리 방안으로서 관리 체

계 및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

을 명시하였다. 그의 연구는 보상수준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기술유출로 인한 개인의 영리

수준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그의 

접근방식 또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방

법이라기 보다는 수동적 방법으로서 교육 및 처벌규

정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보상이 기술유출에 작

용하는 적극적 원리나 적극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기술유출로 인한 유출자의 개

인 영리수준의 확대만을 강조하여 개발된 기술의 특

성과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 또한 규

명하지 못하였다.  

2.2 연구가설 

2.2.1 보상제도의 직접효과: 보상제도와 기술유출 

관계 

기술유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기업들은 보안 

인프라, 특허와 블랙박스 전략, 모듈별 개발 프로세

스 관리시스템 등 주로 법률적․기술적 조치를 중시

해 왔다. 이에 다수의 선행연구들도 제도적 관점에

서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방법

을 모색해 왔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에서 실증적 분석대상으로 수행하지 않고 당위적 접

근방식으로 결론을 내린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과 

보상제도 간 관계에 주목한다. 

내부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술유출 문제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해당된다. 기술유출 방

지를 위한 법률적․기술적 조치를 기업이 취하더라

도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

직을 통한 기술유출의 경우 경력 가치를 높이는 수

단으로 생각하는 직장인들의 인식변화로 이직이 보

편화되면서 연구개발직 구성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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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유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형민우, 2005). 이에 내부자의 기술유출 의도

는 선험적으로 보상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예

측하기도 한다(노호래, 2008; 정병일, 2009). 한

편 단순한 보상제도의 유무 보다는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보상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견해(형민

우, 2005)도 상존한다.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유출 방지 전략에서도 기술

유출 요인에 대한 경쟁하는 관점을 엿볼 수 있다. 히

타치는 철저한 보안 인프라를, 캐논은 특허와 블랙

박스 전략을, 루슨트 테크놀로지는 모듈별 개발 프

로세스 관리를 기술유출 방지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

다. 이와 달리 LG는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차별화

된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 양산

에 성공하고 디오스 냉장고의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리니어 압축기 개발팀에게 파

격적인 보상을 실시 한 바 있다(형민우, 2005).  

기술유출이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

는 이유는 작금과 같이 기업 업무환경의 복잡성이 

가중되고 종업원의 성과측정이 어려워진 환경에서는 

종업원의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Jensen & Meckling, 1976). 종업원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업원의 조직몰입 및 동기

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인사정책의 필요성이 중시

되는데 보상제도는 종업원의 조직몰입과 동기유발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알려져 있다(Arthur, 1992; 

Huselid, 1995). 따라서 본격적으로 기술개발 단

계별로 차별화된 보상제도가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

기에 앞서, 기술유출과 같이 기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저해하는 기제로서 보상제도의 유무가 

기술유출의 가능성에 미치는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

찰하고자 한다. 보상제도가 기술유출 확률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갖는 중요성은 기술유출이 발생

한 기업만의 특성을 분석한다면 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더불어 기대이론을 

비롯한 전망이론 등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의사선택

에 대한 이론들은 모두 발생 가능한 효용과 해당 효

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로 기대 이익(손실)을 산

정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보상제도의 제공과 

같은 특정 기업 경영활동이 기술유출 확률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술유출액의 측면에서 규모를 분

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보상제도의 유무

가 기술유출 발생확률과 기술유출 손실액에 미치는 

기제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다른 반응 기

제를 보인다면 기업의 총 기대 손실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야 하므로 보상제도 유무가 기술유출 규모에 

미치는 관계도 분석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상제도는 종업원의 조

직몰입과 동기유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유

출과 기술유출 피해규모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1: 보상제도는 기술유출 가능성과 음(-)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2: 보상제도는 기술유출 규모와 음(-)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2.2.2 모방개발 및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과 기술

유출 관계 

기업에서 보상제도가 보장되더라도 경쟁업체의 모

방개발 소요 시간과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은 기술

유출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쟁업체가 동일 

기술을 모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면 해당 기술

이 갖는 경쟁우위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해당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는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경쟁에서 생존을 위협받기가 쉽다(Porter, 1985; 

Reed and DeFillippi, 1990). 이에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외부 세력으로서 의도적으로 기술유출을 시

도할 동기로 작용할 수 있어 모방개발 소요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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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체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은 개발된 기술

의 중요도와 비례하므로(박찬정, 2001; 엄기용 외, 

2003)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동기가 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해외 기업의 국내 기

업 인수 사례와 더불어 기술유출이 급증한다는 논리

(형민우, 2005)도 이에 상응한다. 따라서 기술유출

과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시간 및 기술개발 총 소

요 시간은 양(+)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2.1: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 시간은 기술

유출 가능성과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 시간은 기술유

출 규모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1: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은 기술유출 가

능성과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2: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은 기술유출 규

모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2.2.3 보상제도의 조절[상호작용]효과

특정 업체에서 개발하는 기술이 독창적이고, 사업

화로 인한 수익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판단된다면 

외부에서 이를 모방하려 할 것이고, 모방개발 소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쟁업체는 이를 자체 개발하기보

다는 기술유출로 획득하려 할 수 있다. 이때 보상제

도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내부자의 유출동기

를 증가시켜 기술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개발된 기

술의 총 소요 시간이 길수록 해당 기술은 기업이 중

점적으로 개발하는 핵심기술 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기술개발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제도가 제공되

지 않으면 기술유출 가능성과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전략 가운데 

특허는 무단 도용을 막고 로열티 수입을 획득할 수

는 있어도 기술정보 공개로 인해 오히려 경쟁업체의 

학습을 유발하기도 한다(이근, 2002). 또한 신기술 

관련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 블랙박스 전략(형민우, 

2005)도 경쟁업체의 기술모방을 차단할 수는 있어

도 완전한 기술유출 방지책은 되지 못한다. 이에 캐

논은 토너, 잉크탱크와 같은 핵심 부품은 블랙박스 

전략으로 경쟁기업의 모방을 막고, 중국에서는 적극

적인 특허 등록으로 자사 기술을 보호하는 양면전략

을 펼치고 있다(형민우,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기업은 제품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지 않거나 생

산 장비도 자체 제작을 통해 기술유출을 차단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전략은 기술유

출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경영 활동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영업

헤지(operating hedge) 효과(권택호, 정성창, 2010; 

Pantzalis et al., 2001)를 상쇄시키는 부작용을 

낳기가 쉽다. 따라서 불완전한 제도적 또는 전략적 

선택보다는 기업이 통제 가능한 소위 ‘보이는 손’이 

미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근본적인 해답

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이직 보편화 현상이 다른 부문에 비해 

높은 편이며 해외 유출 현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나 인적자원은 이직

과 창업의 자유라는 이슈와 상충되는 안전망을 구축

하는 전략보다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능력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맥락에서 인적자

원관리 차원에서 이직을 통한 기술유출 가능성을 줄

이고 핵심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단계

별로 차별화된 보상제도가 요구된다(형민우, 2005). 

보상제도의 유무는 단순하게 보자면 보상수준과 직

결되어 높은 보상수준이 만병통치약인 듯 다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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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쉽다. 문제는 기업의 재정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상제도는 수준의 문제라기 보다는 효율적 

지급방법에서 문제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기

술개발 단계를 세분화하고 기술개발의 목적에 따라 

단계별 경중을 판단하여 보상 수준을 차별화하는 것

이 올바른 기업의 전략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는 기술개발 단계를 기획단계, 

진행단계, 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LG 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업화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수

준이 가장 커야겠지만 기술개발의 목적이 단기 신제

품개발에 응용하는 활용(exploitation)에 있느냐, 

신시장 개척이나 미래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탐색

(exploration)(March, 1991)에 있느냐에 따라 

보상수준의 기준과 단계 간 경중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모든 기술개발단계에서 적절하고 

차별화된 보상제도가 존재할 때 기술유출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4.1과 4.2는 보상제도는 외부적 유출보

다는 내부적 유출 문제를 조절함을 검증하는데 목적

을 둔다. 따라서 가설 4.1은 기각되고, 가설 4.2는 

지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설 4.3은 기술개발 

단계별로 상응하는 차별화된 보상제도가 기술유출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며, 통계

적으로 유의성이 지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 4: 보상제도는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 시

간 및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과 기술유출 

가능성과 규모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1: 보상제도는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 

시간과 기술유출 가능성[규모] 간 양

(+)의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가설 4.2: 보상제도는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

과 기술유출 가능성[규모] 간 양(+)

의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가설 4.3: 보상제도는 기술개발단계(기술개발기

획단계, 기술개발진행단계, 기술개발

사업화단계)와 기술유출 가능성[규모] 

간 양(+)의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분석모형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으로 수행한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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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이하, 기술통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기

술통계조사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에 의

거하여 격년으로 조사되는 광범위한 중소기업 자료

로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기술통계조사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기

준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2,636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664개사 

등 총 3,300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 조사 등을 부가적으로 실시한 조

사이다. 해당 조사에는 기술개발 활동, 기술개발 조

직 및 인력현황, 기술개발 투자현황, 기술 경쟁력 및 

기술수준, 기술개발 성과 등을 조사하였으며, 기술

보호 항목에서 최근 1년간(‘14년) 기술 정보 유출 

경험을 묻는 설문이 포함되어 있다. 

종속변수로는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확률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유출 경험 더미와 기술유출 피

해규모로 선정하였다. 기술유출의 확률적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통계적으로는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였

으며, 기술유출 규모는 기술유출을 경험하지 않은 기

업이 존재하므로 토빗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측변수로는 기술유출을 유발할 잠정적 요인의 

하나로 보상제도의 직접적 효과를 고찰하기 위해 연

구개발직에 대해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성과보상제

도 시행 여부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표 1). 또한 

기술유출은 중요도 및 자체 개발 용이성 등과 같은 

해당 기술의 특수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를 고찰하기 위해 기술개발 소요 시간과 경쟁업체에 

의해 모방되는 소요 시간을 대용변수로 채택하였다. 

이는 기술의 중요성을 판단할 때 전략차원에서는 

VRIO(Valuable, Rare, Imitable, Organized) 

기준(Barney, 1991)에 입각해서 ‘모방이 쉽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고, March(1991)의 활용과 탐색 

관점에서 보다 가치를 두고 있는 탐색의 범주에 기

반 한다.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은 기보유한 기술을 

개발하는 단기의 활용 활동에 비해 보유하지 않은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장기의 탐색이 중요하고, 일

반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은 3년 이상의 미래 실효성

을 갖는다(Anagnostopoulou and Levis, 2008; 

Comanor and Scherer, 1969; Davidsson and 

Wiklund, 2006; Scherer, 1965; Xu and Zhang, 

2004)는 사실을 고려하자면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

이 기술의 중요도를 위한 대용변수가 될 수 있다.  

통제요인으로는 기술특유 속성, 제품특유 속성, 

기업특유 속성 등에서 일련의 기술개발 관련 요소들

을 고려하였다. 우선 기술특유 속성 차원에서는 외

부 기술의 의존도를 통제하기 위하여(이상윤, 윤홍주, 

2012; 홍장표, 김은영, 2009) 국내외 기술도입 지

출을 대용변수로 채택하였고, 내부 기술 경쟁력을 

통제하기 위하여(성태경, 2002; 추승엽 외, 2009) 

국내외 기술이전 수입 및 기술 개발 추진 시 자체 개

발에 관한 요소를 더미 처리하였다. 또한 개발된 기

술의 상업화 연계를 통제하기 위하여(김명순, 이영덕, 

2001; 홍진원 외, 2010)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 및 

수출 비율을 추가하였다.

한편 제품특유 속성 차원에서 주력제품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이병훈, 김동배, 2002; 서규원, 이

창양, 2004) 중점투자 분야에서 제품개발을 수행하

는 현황 및 제품수명주기를 대용변수로 채택하였다. 

중점투자 분야는 기술개발 활동에서 각 기업이 중점

을 두고 있는 분야를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또한 제품수명주

기는 주력제품의 시장도입에서 쇠퇴기까지 제품수명

주기를 연수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1년 미만, 1~2

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등 일곱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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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기업특유의 연구개발 특성을 통제하

기 위하여 여성 CEO(나중덕 외, 2004; 최탁열, 이

상석, 2007), 기업업력(이의영 외, 2009; 서유화, 

양동우, 2007), 종사자 중 연구개발직 종사자 비율

(김명순, 이영덕, 2001; 정재준, 이수현, 2010), 

기술개발 전담조직의 유무(박종복, 2008; 소병우, 

양동우, 2009) 등을 추가적으로 채택하였다. 2015 

중소기업 기술통계 조사표 중 본 연구를 위해 추출

한 조사항목을 <부록 3>에 제시하였다. 

3.2 응용 분석모형

기술유출 가능성의 경우 종속변수가 이산형이기 

때문에 프로빗 모형 분석을 통해 예측변수로서 보상

제도,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 시간, 기술개발 총 소

요 시간 등이 기술유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

찰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계효과분석을 통해 보

상제도에 따른 기술유출 가능성의 민감 정도를 파악

하고, 보상제도와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 시간 및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탐색하였

다. 한편 기술유출 규모에 대한 보상제도의 의미를 

집     단 변  수  명 측 정  방 법

예측변수

•보상제도 (더미) •연구개발직에 대해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성과보상제도 시행 

여부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 시간 •주력 제품기술을 외부 경쟁업체가 모방개발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 •기술개발 과제가 기획단계부터 사업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기업특유속성

(통제변수)

•여성 CEO (더미) •성별

•기업업력 •설립연도 이후 영업 연수

•기술 자체 개발 •기술개발 추진 방법(자체개발, 외부와 공동개발, 외부에 위

탁개발, 국내기술도입, 해외기술도입)

•종사자 중 연구개발직 비율 •연구개발직/전체 종사자 수(비율)

•기술개발 전담조직 운영 여부 

(더미)

•기술개발 전담조직의 존재

제품특유속성

(통제변수)

•중점투자분야 (더미) •기술개발 중점 투자분야(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개선, 신

공정 개발 및 기존 공정 개선)

•주력제품 수명주기 (더미) •주력제품의 시장도입에서 쇠퇴기까지 제품수명주기(연수): 1

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등 일곱 가지 유형

기술특유속성

(통제변수)

•국내 기술도입 지출 •기술도입 유형별 금액

•해외 기술도입 지출 •기술도입 유형별 금액

•국내 기술이전 수입 •기술이전 유형별 금액

•해외 기술이전 수입 •기술이전 유형별 금액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 비율 •기술개발 성과 유형별 기술개발 성과 정도(5점 리커트 척도)

•기술개발에 의한 수출 비율 •기술개발 성과 유형별 기술개발 성과 정도(5점 리커트 척도)

<표 1> 변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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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기 위해 토빗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

유출 규모의 경우 기술유출 가능성과 달리 기술유출

이 발생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 자

료가 절삭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관찰된 현상

이 행위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비율일 경우 종속변

수의 값이 0 이하에서 중도 절단된다. 본 연구 자료

는 왜도와 Jarque-Bera 통계량을 통해 분포가 왼

쪽으로 치우쳐있으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음을 확

인 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데이터를 분석할 경

우에는 ‘중도절단 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인 토빗 모형 분석이 적절하다(모수원, 2008; 

Amemiya, 1973; Arabmazar and Schmidt, 

1982; Chilingerian, 1995). 한편 보상제도에 따

른 기술유출 규모의 민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

술유출 가능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한계효과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4.1 기술유출 가능성에 관한 프로빗(Probit) 분석

통제변수로 활용한 기업특유속성, 제품특유속성 기

술특유속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먼저 기술한다. 기술

유출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한 프로

빗 분석 결과 주력제품 수명주기,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수출 비율이 기술유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주력제품 수명주기가 보

여준 양(+)의 관계는 해당 제품이 개발되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

/수출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해당 기술이 상용화

되어 기업에 직접적 이익을 주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기술임을 말해주고, 이러한 기술은 기술유출의 대상

이 되기가 쉽다. 한편 한계효과에서는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수출 비율의 모수가 주력제품 수명주기 

및 기술개발 총소요시간 보다 높게 나타나 기술개발 

기초단계 보다는 직접적으로 상용화 단계에서 이윤

을 창출할 수 있을 경우 기술 유출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예측변수 중 기술개발 총소요시간은 기술

개발 총 소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해당 기술을 유출

시키는 내부자의 행위가 경쟁업체에게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의 관계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 

반면 본 연구에서 주요 관심을 두고 있는 보상제도

와 모방개발 소요 시간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개발 내부자에 의한 보

상제도가 적절히 수립되지 않아 기술유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노호래, 2008; 황현동, 

이창무, 2016)와 대립된다. 즉, 보상제도 수립 자

체만으로는 기술유출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기

제로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모방개발 소요 시간이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

은 결과는 경쟁업체에서 모방이 어려운 기술일수록 

적법하지 않은 유출경로를 통해 기술을 습득할 것이

라는 통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위의 결과는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해 개별 변수들

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가정한 모형이기 때

문에 여전히 각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술유

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보상

제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모형을 추가 분석하

였다.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과 모방개발 소요 시간에 

대한 보상제도의 상호작용 한계효과 모형을 분석한 

결과, 일반 프로빗 분석 결과와 달리 보상제도가 독

립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은 프로빗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기술유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모델 1). 그리고 흥미롭게도 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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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베타 한계효과 베타 한계효과 베타 한계효과

예측변수

보상제도 0.163 0.004 0.155 0.004 0.168 0.004

(0.165) (0.005) (0.165) (0.005) (0.165) (0.005)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 시간 -0.012 -0.000 -0.008 -0.000 -0.002 -0.000

(0.064) (0.001) (0.064) (0.001) (0.064) (0.001)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 0.306** 0.007** 0.293** 0.006** 0.314*** 0.007***

(0.120) (0.002) (0.122) (0.002) (0.121) (0.002)

기업특유속성

여성 CEO 0.198 0.005 0.196 0.005 0.198 0.005

(0.211) (0.007) (0.210) (0.007) (0.210) (0.007)

기업업력 -0.005 -0.000 -0.004 -0.000 -0.006 -0.000

(0.006) (0.000) (0.006) (0.000) (0.006) (0.000)

기술 자체 개발 -0.015 -0.000 -0.011 -0.000 -0.002 -0.000

(0.205) (0.004) (0.203) (0.004) (0.204) (0.004)

종사자 중 연구개발직 비율 0.037 0.001 0.102 0.002 0.003 0.000

(0.280) (0.006) (0.276) (0.006) (0.281) (0.006)

기술개발 전담조직 여부 0.175 0.003 0.198 0.004 0.184 0.004

(0.195) (0.003) (0.195) (0.003) (0.194) (0.003)

제품특유속성

중점투자분야(제품개발) -0.103 -0.002 -0.123 -0.003 -0.096 -0.002

(0.141) (0.003) (0.140) (0.004) (0.141) (0.003)

주력제품 수명주기 0.099** 0.002** 0.097** 0.002** 0.095**  0.002**

(0.039) (0.001) (0.039) (0.001) (0.040) (0.001)

기술특유속성

국내 기술도입 지출 -0.076 -0.002 -0.064 -0.001 -0.08 -0.002

(0.119) (0.003) (0.119) (0.003) (0.120) (0.003)

해외 기술도입 지출 0.168 0.004 0.157 0.003 0.175*   0.004

(0.104) (0.002) (0.103) (0.002) (0.106) (0.002)

국내 기술이전 수입 0.084 0.002 0.109 0.002 0.073 0.002

(0.091) (0.002) (0.091) (0.002) (0.089) (0.002)

해외 기술이전 수입 0.143 0.003 0.140 0.003 0.142 0.003

(0.096) (0.002) (0.095) (0.002) (0.096) (0.002)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 비율 0.497 0.011 0.658**  0.014**

(0.321) (0.007) (0.272) (0.006)

기술개발에 의한 수출 비율 0.512 0.011 0.739*** 0.016***

(0.315) (0.007) (0.271) (0.006)

_상수 5.998 4.402 7.782

(12.833) (12.915) (12.855)

Wald chi2 53.25 42.17 50.71 

Prob > chi2  0.0000 0.0002 0.0000 

Pseudo R2 0.0891 0.0832 0.0840

관측치 3300 3300 3300 
주: (   )안의 값은 표준오차; *p < 0.10, **p < 0.05, ***p < 0.01

<표 2> 기술유출 가능성에 관한 프로빗 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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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모델(1) 모델(2)
예측변수

보상제도 0.472** 0.015
(0.235) (0.024)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 시간 -0.000 0.000
(0.001) (0.001)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 0.010*** 0.007***
(0.002) (0.002)

기업특유속성
여성 CEO 0.003 0.005

(0.006) (0.007)
기업업력 -0.000 -0.000

(0.000) (0.000)
기술 자체 개발 -0.000 -0.000

(0.004) (0.004)
종사자 중 연구개발직 비율 0.001 0.001

(0.005) (0.006)
기술개발 전담조직 여부 0.003 0.003

(0.003) (0.003)
제품특유속성

중점투자분야(제품개발) -0.002 -0.002
(0.003) (0.003)

주력제품 수명주기 0.002** 0.002***
(0.001) (0.001)

기술특유속성
국내 기술도입 지출 -0.001 -0.002

(0.002) (0.003)
해외 기술도입 지출 0.003 0.004

(0.002) (0.002)
국내 기술이전 수입 0.002 0.002

(0.002) (0.002)
해외 기술이전 수입 0.003 0.003

(0.002) (0.002)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 비율 0.009 0.011

(0.006) (0.007)
기술개발에 의한 수출 비율 0.008 0.011

(0.006) (0.007)
상호작용 효과

보상제도*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 -0.017***
(0.005)

보상제도*모방개발 소요 시간 -0.002
(0.003)

Wald chi2 58.19 53.36 
Prob > chi2  0.0000 0.0000 
Pseudo R2 0.1161 0.0903
∆Pseudo R2 0.0270 0.0012
Hierarchical F 100.223*** 4.328**
관측치 3300 3300

주: 한계효과는 상수가 없음; (   )안의 값은 표준오차; *p < 0.10, **p < 0.05, ***p < 0.01 

<표 3> 기술유출 프로빗 분석(조절효과): 한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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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과 상호작용하여 기술유

출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표 3 참조). 그러나 여전히 보상제도의 유무와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다(모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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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상제도 유무별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이 

기술유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주목할 점은 상호작용 한계효과 모형에서 보여주

듯이 보상제도와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의 상호작용 

관계가 기술유출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업에게 중요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즉, 

보상제도의 존재 여부는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해 중

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총 소요 시

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양자 

간 관계 성립의 방향은 기술유출을 감소시키는 효과

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내부자들의 

기술유출은 보상제도가 있어도 발생할 수 있다. 그

러나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에 따라 보상제도는 내

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필자는 우

선 보상제도 유무별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이 기술

유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도출해 보았

다(그림 2 참조).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보상제

도가 없을 경우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이 증가할수

록 기술유출 가능성은 증가하고, 보상제도가 존재할 

경우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이 증가하더라도 기술유

출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기

술개발 총 소요 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제도가 존재한

다면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가능성을 줄일 수 있

다는 의미를 제시해준다. 

이처럼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제

도의 의미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필자는 

기술개발 단계를 총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는 단

계별 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4.2 기술개발단계별 프로빗 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술개발 단계별 보상제도가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해 갖는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기

술개발 단계를 개발기획단계, 개발진행단계, 그리고 

사업화단계 등 총 세 개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단계

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상호작용 효과는 Jaccard et al.(1990)과 Aiken 

et al.(1991)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Jaccard et al.(1990, 20-22)과 Aiken et 

al.(1991)에 따르면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성은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감소모델과 이를 포함

한 완전모델 간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해야 한다(양오석, 박

준민, 2014). 기술개발단계별로 고찰한 결과 보상제

도는 모델 1과 모델 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

접효과가 없는 반면, 모델 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보상제도는 모든 모델에서 기술개발단계별 소요 

시간과 상호작용하여 기술유출 규모에 대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상제도는 기술개발기획과 기

술개발진행단계에서는 기술유출 규모에 대해 직접효

과가 없지만 상호작용효과를 지니며, 기술개발사업

화 단계에서는 양(+)의 직접효과와 음(-)의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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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모델(1) 모델(2) 모델(3)
예측변수

보상제도 0.068 0.101 0.073*
(0.045) (0.064) (0.044)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 시간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개발기획단계 소요 시간(A) 0.008***
(0.001)

개발진행단계 소요 시간(B) 0.007***
(0.002)

사업화단계 소요 시간(C) 0.005**
(0.001)

기업특유속성
여성 CEO 0.003 0.003 0.004

(0.005) (0.006) (0.006)
기업업력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기술 자체 개발 -0.001 -0.001 -0.001

(0.003) (0.004) (0.004)
종사자 중 연구개발직 비율 0.001 0.001 0.002

(0.005) (0.005) (0.006)
기술개발 전담조직 여부 0.002 0.002 0.003

(0.002) (0.003) (0.003)
제품특유속성

중점투자분야(제품개발) -0.001 -0.002 -0.002
(0.002) (0.003) (0.003)

주력제품 수명주기 0.001*** 0.002** 0.002**
(0.001) (0.001) (0.001)

기술특유속성
국내 기술도입 지출 -0.001 -0.001 -0.001

(0.002) (0.002) (0.002)
해외 기술도입 지출 0.002 0.003 0.003*

(0.002) (0.002) (0.002)
국내 기술이전 수입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해외 기술이전 수입 0.002 0.002 0.003

(0.001) (0.002) (0.002)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 비율 0.007 0.010 0.010

(0.006) (0.006) (0.007)
기술개발에 의한 수출 비율 0.008 0.009 0.010*

(0.005) (0.006) (0.006)
상호작용 효과

보상제도*A -0.012***
(0.004)

보상제도*B -0.013***
(0.004)

보상제도*C -0.013***
(0.004)

Wald chi2 49.68 55.94 61.83
Prob > chi2  0.0000 0.0000 0.0000
Pseudo R2 0.1246 0.1010 0.0928
∆Pseudo R2 0.0193 0.0189 0.0169
Hierarchical F 72.623*** 69.251*** 61.363***
관측치 3300 3300 3300

주: (   )안의 값은 표준오차; *p<0.10, **p < 0.05, ***p < 0.01

<표 4> 기술개발단계별 프로빗 분석(조절효과): 한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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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보

상제도의 조절효과(상호작용효과)는 위계적 F 검정

에서 유의한 설명력 차이를 입증해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72.623***, 69.251***, 61.363***).

한편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한 보상제도의 상호작

용효과(한계효과)를 기술개발단계별로 고찰한 결과 

보상제도의 유무에 따른 기술유출 가능성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다만 

보상제도가 존재할 경우 기술유출의 가능성 감소는 

기술개발기획단계보다 기술개발진행단계에서 더 가

파르게 나타났고, 기술개발진행단계보다 기술개발사

업화단계에서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이로써 보상제

도의 존재는 기술개발 전 단계에서 기술유출을 감소

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특히 사업화단계로 

갈수록 더욱 그 의미가 확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개발 유출을 막기 위해

서는 보상제도 존재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

라, 기술개발 단계별로 그에 상응하는 차별화된 보

상제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4.3 기술유출 규모에 관한 토빗(Tobit) 분석

앞서 우리는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한 보상제도의 

의미와 기술개발 단계별 보상제도의 의미를 고찰하

였다. 다음으로는 토빗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 가능

성이 아니라 기술유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

보았다(표 5 참조). 분석 결과, 기술유출 가능성 분

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없었던 해외기술도입 

지출(외부기술의존도의 대용변수)이 통계적 유의성

을 보였지만, 한계효과 분석에서는 기술유출 가능성

에 대한 프로빗 모형 분석과 동일하게 영향력은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상업화를 보여주는 기술개발에 의한 

수출 비율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는데, 즉 단순

히 상업화 가능성이 인지된 기술보다는 기술개발로 

해외시장이 개척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기술일

수록 기술유출 피해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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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술개발 단계별 보상제도와 기술유출 가능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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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베타 한계효과

예측변수

보상제도 3.920* 0.006

(2.277) (0.004)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 시간 0.648 0.001

(0.977) (0.001)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  3.778** 0.004**

(1.709) (0.002)

기업특유속성

여성 CEO 2.430 0.003

(3.189) (0.005)

기업업력 -0.051 -0.000

(0.096) (0.000)

기술 자체 개발 5.176 0.006

(3.844) (0.004)

종사자 중 연구개발직 비율 1.722 0.002

(4.366) (0.005)

기술개발 전담조직 여부 3.869 0.003

(3.353) (0.002)

제품특유속성

중점투자분야(제품개발) -0.557 -0.001

(2.206) (0.003)

주력제품 수명주기 1.192** 0.001*

(0.568) (0.001)

기술특유속성

국내 기술도입 지출 -0.176 -0.000

(1.653) (0.002)

해외 기술도입 지출 2.342* 0.003

(1.347) (0.002)

국내 기술이전 수입 1.691 0.002

(1.219) (0.001)

해외 기술이전 수입 2.076 0.002

(1.305) (0.002)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 비율 1.134 0.001

(5.074) (0.006)

기술개발에 의한 수출 비율 10.629** 0.012*

(4.133) (0.005)

상수 42.133

(193.413)

Wald chi2 7.36

Prob > chi2  0.0000 

Pseudo R2 0.0808

관측치 3300

주: (   )안의 값은 표준오차; *p < 0.10, **p < 0.05, ***p < 0.01

<표 5> 기술유출 규모에 관한 토빗 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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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에서 중요한 상업

화 가능성이 인지된 기술일수록 기술유출 피해규모

가 증가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측 변수인 보상제도는 기술유출 가능성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배타 모형에서

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한계효과 분

석에서는 보상제도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보상

제도에 따른 기술유출 규모의 민감도는 부재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기술유출 발생 원인 분석에서와 같이 보상제

도가 독립적으로 기술유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

른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추가하여 한계효과 분석을 실시

하였다(표 6 참조). 분석 결과, 보상제도는 선행 분

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과 연

계하여 기술유출 피해규모에 영향을 미치며, 모방개

발 소요 시간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4.4 기술개발단계별 토빗 모형 분석

다음으로 기술개발 단계별 보상제도가 기술유출 

규모에 대해 갖는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기술개발 

단계를 개발기획단계, 개발진행단계, 그리고 사업화

단계 등 총 세 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단

계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보

상제도는 모든 기술개발 단계에서 기술유출을 감소

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4>의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과 기술유

출 규모 간 관계에 대한 보상제도의 효과를 보여주

는 그림(우측하단)에서 볼 수 있듯이 보상제도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록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보상제도

가 존재할 경우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이 길어질수

록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술유출 규모에 대한 보상제도의 상호작용

효과(한계효과)를 기술개발단계별로 살펴보면 기술

개발 단계별로도 동일한 패턴이 관찰된다. 다만 보

상제도에 따른 기술유출 규모의 감소는 기술개발진

행단계보다 기술개발기획단계에서 더 크게 나타나

고, 기술개발기획단계보다 기술개발사업화단계에

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로써 아이디어 단계와 사

업화 단계에 이른 기술일수록 기술유출 피해규모가 

커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은 기

술유출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기획

단계에서 적절한 보상제도를 제공해야 하고, 기술

개발사업화단계에서도 보다 적절한 보상제도를 제

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자면 본 연구가 상

정한 연구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보상제도와 기술유출(가능성과 규모) 간 음(-)

의 관계를 상정한 가설 1은 기각되었고,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 시간과 기술유출(가능성과 규모) 간 

양(+)의 관계를 상정한 가설 2도 기각되었다. 기술

개발 총 소요 시간과 기술유출(가능성과 규모) 간 

양(+)의 관계를 상정한 가설 3은 지지되었고, 보상

제도의 상호작용효과를 상정한 가설 가운데 경쟁업

체 모방개발 소요 시간과의 상호작용 가설 4.1은 기

각된 반면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과의 상호작용 가

설 4.2는 지지되었다. 이로써 보상제도는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이 길수록 그 중요도가 나타난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가설 4.2와 연계하여 보상

제도는 기술개발 단계별로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는 

가설 4.3도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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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모델(1) 모델(2)
예측변수

보상제도 0.575** 0.032
(0.234) (0.035)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 시간 0.000 0.001
(0.001) (0.001)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 0.007*** 0.004**
(0.002) (0.002)

기업특유속성
여성 CEO 0.002 0.003

(0.004) (0.005)
기업업력 -0.000 -0.000

(0.000) (0.000)
기술 자체 개발 0.004 0.005

(0.003) (0.004)
종사자 중 연구개발직 비율 0.002 0.002

(0.004) (0.005)
기술개발 전담조직 여부 0.002 0.003

(0.002) (0.002)
제품특유속성

중점투자분야(제품개발) -0.001 -0.001
(0.002) (0.002)

주력제품 수명주기 0.001* 0.001**
(0.001) (0.001)

기술특유속성
국내 기술도입 지출 -0.000 -0.000

(0.001) (0.002)
해외 기술도입 지출 0.002 0.002

(0.001) (0.002)
국내 기술이전 수입 0.002 0.002

(0.001) (0.001)
해외 기술이전 수입 0.002 0.002

(0.001) (0.001)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 비율 0.001 0.001

(0.004) (0.005)
기술개발에 의한 수출 비율 0.008** 0.011**

(0.004) (0.005)
상호작용 효과

보상제도 ×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 -0.012***
(0.003)

보상제도 × 모방개발 소요 시간 -0.002
(0.002)

상수 -5.414 27.974
(191.134) (195.206)

Wald chi2 7.30 6.38 
Prob > chi2  0.0000 0.0000 
Pseudo R2 0.1072 0.0848
∆Pseudo R2 0.0264 0.0040
Hierarchical F 97.019*** 14.340***
관측치 3300 3300

주: (   )안의 값은 표준오차; *p < 0.10, ** p <0.05, ***p < 0.01

<표 6> 기술유출 토빗 분석(조절효과): 한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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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모델(1) 모델(2) 모델(3)
예측변수

보상제도 14.874*** 27.402*** 20.978***
(5.311) (5.667) (5.051)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 시간 0.673 0.525 0.775
(0.907) (0.909) (0.851)

개발기획단계 소요 시간(A) 4.738***
(1.761)

개발진행단계 소요 시간(B) 8.004***
(1.789)

사업화단계 소요 시간(C) 4.902***
(1.475)

기업특유속성
여성 CEO 2.147 1.539 2.065

(3.117) (3.193) (3.266)
기업업력 -0.056 -0.028 -0.047

(0.101) (0.089) (0.098)
기술 자체 개발 4.789 5.501 4.432

(3.852) (3.878) (3.889)
종사자 중 연구개발직 비율 2.229 1.909 2.711

(4.551) (4.397) (4.435)
기술개발 전담조직 여부 4.119 2.987 3.969

(3.325) (3.345) (3.326)
제품특유속성

중점투자분야(제품개발) -0.282 -0.903 -0.705
(2.183) (2.185) (2.191)

주력제품 수명주기 1.332** 1.194** 1.191**
(0.556) (0.597) (0.586)

기술특유속성
국내 기술도입 지출 -0.001 -0.301 -0.174

(1.594) (1.719) (1.556)
해외 기술도입 지출 2.172 2.434* 2.581**

(1.341) (1.322) (1.255)
국내 기술이전 수입 1.699 2.112* 1.531

(1.166) (1.234) (1.217)
해외 기술이전 수입 2.006 2.096* 2.303*

(1.224) (1.252) (1.298)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 비율 0.876 2.013 1.199

(4.901) (4.657) (5.033)
기술개발에 의한 수출 비율 9.626** 9.171** 9.961**

(4.082) (3.964) (3.980)
상호작용 효과

보상제도*A -7.587**
(3.275)

보상제도*B -12.402***
(2.845)

보상제도*C -10.516***
(2.851)

상수 54.797 -5.542 36.891
(202.833) (178.989) (198.684)

Prob > F  0.0000 0.0000 0.0000
Pseudo R2 0.0905 0.1091 0.0948
∆Pseudo R2 0.0106 0.0292 0.0149
Hierarchical F 38.251† 107.570† 54.023†

관측치 3300 3300 3300
주: (   )안의 값은 표준오차; *p < 0.10, **p < 0.05, ***p < 0.01, †p < 0.001

<표 7> 기술개발단계별 토빗 분석(조절효과): 한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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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토론 및 결론

5.1 시사점

 

5.1.1 주요 발견  

본 연구는 기술유출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고려하

는 내부 기술유출자에 관한 행위자적 관점과 기술개

발의 단계별 특유성을 중심으로 기술유출이 발생하

는 근본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이 기

술유출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나

라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제도를 수

립하여 예방적 차원의 기술유출 방지와 처벌을 통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더라도, 주로 내부자에 의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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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술개발 단계별 보상제도와 기술유출 규모 관계

가설 가설 내용 예측

모형별 결과
검증
결과

프로빗
(가능성)

(한계효과모형)

토빗
(규모)

(한계효과모형)

H1 보상제도 → 기술유출 - (+)** (+)*** 기각

H2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 시간 → 기술유출 + n.s. n.s. 기각

H3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 → 기술유출 + (+)*** (+)*** 지지

H4.1 보상제도*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 시간 → 기술유출 - n.s. n.s. 기각

H4.2 보상제도*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 → 기술유출 - (-)*** (-)*** 지지

H4.3
보상제도*기술개발기획단계 → 기술유출 
보상제도*기술개발진행단계 → 기술유출 
보상제도**기술개발사업화단계 → 기술유출 

- (-)*** (-)*** 지지

주: (+)는 양(+)의 관계, (-)는 음(-)의 관계; *p < 0.10, **p < 0.05, ***p < 0.01; n.s.는 통계적 유의도가 없음을 의미

<표 8> 가설 검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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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기술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는 문

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법률적, 

기술적 예방의 수립은 개별 중소기업이 취하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의 함의는 제공할 수 있으나, 기술유출

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경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도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근본

적 전략을 모색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

국 중소기업 중 제조업 2,636개사, 제조업 이외 업

종 664개사 등 총 3,300개사를 대상으로 획득된 

설문자료를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발견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업체

의 기술모방 소요 시간과 같이 타 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을 유도할 수 있는 외생적 동기로부터 우리는 

기술유출을 유발하는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둘

째, 보상제도의 부재가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의 

주요 요인일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당위적 결론과 달

리 보상제도 자체는 기술유출 가능성 및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보상제도가 기술유출

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과 연계

되어 작용한다. 즉,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이 길수록 

상응하는 보상제도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술유출 

가능성 및 규모도 증가한다. 이는 기술개발 단계별

로 보상제도가 갖는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5.1.2 이론적․실무적 시사점   

상기 발견된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론

적․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이론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초점을 두

어 온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법

적 조치 관점을 조직관리 차원에서 보완하는 분석틀

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인사관리연구와 연구개발에 

관한 전략 연구의 접목을 통해 분석수준과 분석단위

의 지평을 넓혔다. 조호대(2012)도 정보유출의 주

체는 관리직, 고용직을 막론하고 기업의 내부인력이

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사전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정보

차원 또는 법적 차원의 내부적 단속망을 구비하더라

도 내부인력이 기술유출을 범하는 동기는 상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기술유출 동기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상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

했다. 그러나 보상제도가 단독으로 기술유출 가능성

과 규모를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즉, 기업이 보유하

고 있는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 장기화)에서 보상제도는 기술개발 단

계별로 그 존재 가치를 발휘한다. 이에 실무적 차원

에서 기업은 기술개발 단계별로 상응하는 차별적인 

보상제도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게 된다. 

보상제도와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 그리고 기술유출 

가능성 및 규모 간 관계에 관한 본 연구결과는 형민

우(2005)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는 실증분석

이 아닌 당위적 접근방식에 근거하여 사업화 단계에 

들어선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 생산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보상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아쉽게도 

형민우(2005)의 연구는 사례연구에 그쳐 실증적 증

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는 형민

우(2005)의 연구를 실증적으로 지지해 준다. 즉, 기

술개발 총 소요 시간이 장기화되는 불확실한 경쟁환

경 속에서는 보상제도의 존재를 넘어 적절하고 차별

화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기술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개발단계별로 차별화된 보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은 우선 기술개발 단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기술개

발단계는 기획단계, 진행단계, 사업화단계로 구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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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1) 기술개발 단계별 보상수준의 기준을 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특허 신청 및 시제

품 출시 단계보다는 양산 및 대규모 매출 발생 시에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형민우, 2005). 이에 LG는 사업화단계에서 대규

모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직원의 실패할 수 

있는 권리(license to fail)를 인정하는 아이데오

(IDEO)사 사례나 직원의 실수를 용인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의 자율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맥나이트 원칙’을 강조하는 3M사와 같이 실패

를 칭찬하는 기업 사례에서도 우리는 기술개발 단계

별 보상제도의 차별화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개발의 목적에 따라 기술개발단계 간 경

중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 수준을 구축하는 것

이 중요하다. 기술개발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단

기 제품개발에 활용하는 경우와 새로운 기술을 장기

적으로 탐색하는 목적에 따라 사업화단계에 이르는 

기간이 달라진다(March, 1991). 이와 더불어 활용

과 탐색 활동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양손잡이 조직(O’Reilly and Tushman 2008; 

Raisch and Birkinshaw, 2008)의 경우 활용과 

탐색의 경중이 균형을 이루어 기술개발단계 간 차별

화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술개발단계별로 

적절하고 차별화된 보상제도와 수준을 결정하는 일

은 일반화의 이슈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전략적 선

택의 몫이라 할 수 있다. 

5.2 미래연구주제

본 논문에서 발견된 결과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게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제공한다. 기술개발 총 소

요 시간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은 중요한 전략적 투자

자산을 개발할 경우, 직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

할 필요가 있고, 기업은 보유한 투자자산의 중요성

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단계별로 상응하는 차별화된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보상제도 자체가 

조직 애착도를 향상시키거나 자기통제를 높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

구결과는 법적 제재 마련, 기술적 기술유출 방지 대

책 등 외부적 기술유출 관리기법이 아닌 기업 내부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관

리 방법으로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우선 첫째, 기술통계조사에서는 설

문 기업의 보상제도 도입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보상수준, 보상형태까지 포함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보상제도가 기업의 기술 관련 요소들과 

갖는 역학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둘

째, 개발된 기술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경제적 가

치와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

유출 여부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연구개발 비

용은 상용화 단계까지 상당수준의 불확실성을 내포

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 완료 후 특허권을 획득

하여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여전히 내포한다. 따라서 

유출된 기술과 유출되지 않은 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분석과,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불

확실성 수준을 달리하여 분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따른 보상제도의 도

입과정에서 기술개발 단계별로 재무적 또는 비재무

적 보상의 형태와 규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은 재무적 보상 이

외에도 비재무적 보상제도를 통하여 구성원의 기업 

충성도를 함양시킬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에

1)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가 채택한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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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비재무적 보상의 형태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민철구 외, 2009) 비재무적 보상의 중요성

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상의 형태에 따른 기

술 유출의 가능성과는 연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

한 추가 연구가 진행된다면 기술유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넷째, 기술개발은 기획, 진행, 

사업화 단계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기술유출의 규모와 형태는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단계에서 기술유출이 집중되는

지, 혹은 단계별 요인의 변화가 감지되는지를 추가

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서 제시한 개념(Construct)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부분적으로 의도된 바대로 내용을 측정하지 못하는 

방법론적 오류가 잠재할 수 있다. 기술유출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이들 상기한 미래연구주제들을 다룰 

때 비로소 완전할 수 있다. 이 글이 이들 미래연구를 

자극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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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기술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기술유출(dummy) 3,300 0.012 0.108 0.000 1.000 

ln(기술유출 규모) 3,300 0.049 0.528 0.000 7.601 

(1) 여성CEO 3,300 0.077 0.267 0.000 1.000 

(2) 기업업력 3,300 14.063 9.394 2.000 73.000 

(3) 기술 자체 개발(dummy) 3,300 0.875 0.261 0.000 1.000 

(4) 종사자 중 연구개발직 비율 3,300 0.210 0.198 0.004 1.000 

(5) 기술개발 전담조직(dummy) 3,300 0.787 0.410 0.000 1.000 

(6) 보상제도(dummy) 3,300 0.143 0.350 0.000 1.000 

(7) 중점투자분야:제품개발(dummy) 3,300 0.762 0.426 0.000 1.000 

(8)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기간 3,300 3.264 1.304 1.000 6.000 

(9) 주력제품 생명주기 3,300 4.010 1.877 1.000 7.000 

(10) ln(국내 기술도입 지출) 3,300 0.119 0.700 0.000 7.047 

(11) ln(해외 기술도입 지출) 3,300 0.028 0.349 0.000 6.397 

(12) ln(국내 기술이전 수입) 3,300 0.028 0.341 0.000 6.310 

(13) ln(해외 기술이전 수입) 3,300 0.011 0.255 0.000 7.496 

(14)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 비율 3,300 0.201 0.210 0.000 1.000 

(15) 기술개발에 의한 수출 비율 3,300 0.051 0.151 0.000 1.000 

(16) ln(기술개발 총 소요기간) 3,300 2.660 0.589 1.098 4.564

<부록 2> 변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00 

(2)  0.08  1.00 

(3) -0.01  0.00  1.00 

(4)  0.00  0.23  0.03  1.00 

(5) -0.03 -0.10  0.02  0.07 1.00 

(6)  0.01 -0.06 -0.06  0.10 0.19  1.00 

(7)  0.01 -0.04  0.04  0.02 0.03  0.07  1.00 

(8) -0.03 -0.05 -0.07  0.02 0.12  0.15  0.03 1.00 

(9) -0.04 -0.09 -0.13 -0.12 0.03  0.04  0.02 0.40  1.00 

(10)  0.00 -0.02 -0.28 -0.01 0.02  0.02 -0.03 0.00  0.01  1.00 

(11) -0.01 -0.03 -0.10 -0.01 0.03  0.04 0.01 0.08  0.05  0.21  1.00 

(12)  0.02  0.00  0.01  0.07 0.04 -0.01 -0.10 0.06 -0.02  0.05 -0.01  1.00 

(13) -0.01 -0.03 -0.01  0.00 0.02  0.02 -0.01 0.05  0.05 -0.01  0.00  0.07 1.00 

(14)  0.00  0.03  0.03  0.14 0.09  0.02 -0.04 0.00 -0.10  0.08 -0.01  0.12 0.01  1.00

(15) -0.03 -0.08  0.01  0.01 0.11  0.07  0.01 0.10  0.00  0.04  0.04  0.01 0.01  0.33 1.00

(16) -0.01 -0.05 -0.08  0.05 0.11  0.12  0.08 0.32  0.18 -0.03  0.02 -0.01 0.01 -0.15 0.0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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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015 중소기업 기술통계 조사표 중 사용 변수 설문 항목

■ 기술유출 건수 및 금액

  지난 1년간(‘14년) 발생한 귀 사의 기술유출 피해금액을 추산한다면 얼마 정도인지 피해건수와 총 피해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도 유출 건수 총 피해 금액

2014년 백만원

→ 코딩: 기술유출 건수를 바탕으로 유출 유무 더미 생성

■ 보상제도 

  귀 사는 2014. 12월말 현재 연구개발직에 대해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성과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 성과보상제도는 예컨대, 성과금 또는 포상금 지급, 지분 제공, 승진, 포상휴가 등을 말함.

  ① 성과보상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② 도입하지 않았으나, 계획 중이다

  ③ 도입할 계획이 없다

  → 코딩: 1번 보상제도 시행, 2 & 3 보상제도 없음

■ 경쟁업체 모방개발 소요시간

  귀 사가 보유한 주력 제품기술을 외부 경쟁업체에서 모방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6개월 미만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1년6개월 미만  ⑤ 1년6개월~2년 미만 ⑥ 2년 이상

■ 기술개발 총 소요 시간

  귀 사의 최근 완료된 기술개발 과제는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기술개발 단계별

로 기재해 주시고, 판로개척단계도 추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 단계별 평균 소요기간(년)

① 개발기획 단계 ② 개발진행 단계 ③ 사업화 단계

■ 기술 자체 개발 

  지난 1년간(’14년) 귀 사의 기술개발 추진방법은 무엇입니까?

  ※ 지난 1년간 기술개발 추진방법에 따른 건수 및 금액을 감안하여, 아래 기술개발 추진방법 활용비율을 백분율로  기

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체(단독)개발

활용비율 %

■ 종사자 중 연구개발직 비율

귀 사의 2014. 12월말 현재 상시 종사자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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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개발직(A) 생산직(B) 사무직 및 기타(C) 합계(A+B+C)

상시 

종사자수

남

여

합계

  → 코딩: 합계인원 중 연구개발직 비율 계산

■ 종사자 중 연구개발직 비율

  귀 사의 기술개발 전담조직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기업부설연구소 (독립연구소 포함) ② 상시 기술개발 전담부서 (부, 실, 과 명칭)

  ③ 임시 기술개발 전담팀 (T/F팀) ④ 전담부서 없음 

  → 코딩: 1, 2, 3 응답(전담조직 있음), 4응답(전담조직 없음)

■ 중점투자분야

  귀 사의 기술개발 중점 투자분야는 무엇입니까? 각각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신제품 개발 ② 기존제품 개선 ③ 신공정 개발 ④ 기존공정 개선

  → 코딩: 1, 2 응답(제품개발) , 3,4응답(공정개발)

■ 주력제품생명주기

  귀 사의 주력제품은 시장도입에서 쇠퇴기까지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Cycle)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2년 미만 ③ 2~3년 미만 ④ 3~5년 미만

   ⑤ 5~7년 미만 ⑥ 7~10년 미만 ⑦ 10년 이상

■ 기술도입 및 이전 지출 및 수입

  지난 1년간(’14년) 귀 사의 기술도입 및 기술이전 건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기술도입 기술이전

국 내 해 외 국 내 해 외

계약건수 기술료 금액 계약건수 기술료 금액 계약건수 기술료 금액 계약건수 기술료금액

  주) 수출액 적용환율(기준환율 연평균) : 2014년도 1,053.22원/US$

■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 수출 비율

  지난 1년간(’14년) 귀 사의 전체 매출액(수출액)과 기술개발(R&D)에 의한 매출비율(수출비율)을 기재해 주십시오.

  ☞ 기술개발(R&D)에 의한 매출액(수출액) : 신제품 출시 및 기존제품 품질개선 등 기술개발(R&D)을 통해 발생한 매

출액(수출액)을 말함(A+B=100%, C+D=100%)

전 체 매 출 액  전 체 수 출 액

(백만원)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비율(A)

기존제품

매출비율(B)
(백만원)

기술개발에 의한

 수출비율(C)

기존제품

수출비율(D)

  주) 수출액 적용환율(기준환율 연평균) : 2014년도 1,053.22원/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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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that trigger the technology leakage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from the behavioral viewpoint of an informant of technology. The 

empirical data from “2015 SMEs Technology Statistics Survey Report(STSSR)” conduc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is employed in analysing Korean SMEs. STSST targeted at total 3,300 

Korean domestic companies including 2,636 manufacturing, 664 non-manufacturing carrying 

out R&D currently at the moment of 31 December 2014.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bsence of a compensation system doest not exert an influence on the probability 

and the size of technology leakage going beyond the general idea that it is the primary factor 

of technology leakage by an internal informant. Second, the time required for immitative R&D 

by competitors does not result in technology leakage despite its significance for a strong 

motivation of technology leakage. Finally, the influence of a compensation system on technology 

leakage operates in association with the total time required for R&D. That is, without the 

differentiated compensation by the process of R&D, the probability and the size of technology 

leakage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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